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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의 연혁1.1 환경(環境)

En + viron + ment ;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環 境)

유기체 또는 생태계에 미쳐 궁극적으로 그것이 형태와 생존을 결정짓는 물
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들의 복합체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
양오염, 해양오염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
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

지하.지표(해양포함)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
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

Environment

환 경

자연환경

생활환경

환경오염

환경훼손

1)  사전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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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적 의미

오염과 훼손으로 부터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조성하는 행위환경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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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기

1. 기술의 연혁1.2 순환과 다양성

수 질

폐 기 물

소음·진동

화학물질

지 하 수

악 취

비산먼지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기후 온난화

석 면 / 라 돈

가축 분뇨

빛 공 해

실내공기질

해양환경

생활화학제품

미세먼지 토 양



1. 기술의 연혁2.1 대기오염물질과 배출시설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의 물질로 브롬.알루미늄, 바나듐, 불화
수소, 황산화물 등 총 64개 물질이 관련 법으로 정함.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 물질

파쇄.선벌.퇴적.이적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
(시행규칙 별표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시행규칙 별표 4.)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간접으로 위
해를 끼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 (시행규칙 별표 2. 35종)

대기오염물질 중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
(시행규칙 별표 1-2. 43종)

대기오염물질

가 스

입자상물질

유해성대기
감시물질

특정대기
유해물질

대기오염
배출시설

대기오염
방지시설

1)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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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의 연혁

설치허가

설치신고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규칙 별표8의2)

2.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1.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이외 배출시설의 설치하려는 경우

6

2)  인허가 사항

제23조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햐 함.

②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함.

⑦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함.

제26조 ① 배출시설을 설치나 변경할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령)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하는 경우와 방지시설의 설치이외의 방법으로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3)  종 산 정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시간당 발생량 x 일일조업시간 x 연간가동일수

산정 물질 먼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산정 방법 1. 배출계수에 의한 방법 (국립환경과학원)
2. EPA 등 이론 산정한 근거 (인정되는 경우)
3. 실측에 의한 방법

종 규모 산정 1. 사업장내 모든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산(예비용제외)
2.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발생량 적용

※ 사업장 :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경우는 별개이나, 동일 관할구역내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는 경우는 하나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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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산정 적용

환경관리인 1종 사업장 : 대기환경기사 이상 자격자 1명 이상

2종 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1명 이상

3종 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유경력자

4.5종 사업장 : 환경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 1명 이상

자가측정 1종 배출구 : 매주 1회 이상 / 2종 배출구 : 매월 2회 이상

3종 배출구 : 2개월마다 1회 이상 / 4.5종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해 연 1회 자가측정 수행

- 3~5종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 매월 2회 이상 측정

배출부과금 기본부과금 :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초과부과금 : 초과부과금 물질,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불소화물,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총 9종

면제사업장 : 측정기기를 부착한 중소기업배출시설과 4,5종사업장의 배출시설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운영기록부 4.5종사업장은 운영기록부를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관.



※. 운 영 기 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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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 측정위탁시 제3호, 방지시설 설치면제시 제2와 제3호 작성 면제.
- 사물인터넷 부착시설 : 제1호의 가동시간, 제2호의 방지시설명과 설치위치란은 전송된 측정결과로 갈음.

- 제94조(과태료) ②의 1항 ; 운영상황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백만원)



2.2 오염물질의 포집 및 이송

자연환기 (온도차-중력환기,  풍압차)

열과 습기, 오염물질 등을 외부로 배출 / 신선한 공기를 공급

기계환기 (송풍기 이용, 1종-급기+배기, 2종-급기, 3종-배기) 

배출시설이 아닌 실내 환기를 방지시설에 연결하는 것은 희석에 해당됨.

1)  환 기

목 적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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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에서 오염물질을 유인 또는 흡인하기 위한 기류의 흡입구

오염물질이 사업장이나 실내로 확산하기 전에 포집하여 배기

2)  국 소 포 집

목 적

후 드

포위식 레시버식 외부식

후드 외부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도 비정상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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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관, 댐퍼, 가지관, 합류관, 확대.축소관, 굴뚝 등부속품

포집된 오염물질을 이송하는 관덕 트

삿갓형 (Cap) 곡관형 (Elbow)) 직관형 (Straight)

날개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공기를 이송하는 장치송풍기

모터의 주파수를 조정하여 회전수를 조절하는 장치인버터

12



2.3 대기오염방지시설

. 입경에 따른 입자물질 분리력 적용 특성

입경 :  클수록<----------------------------------------------> 작을수록

힘 :  중력 원심력 관성충돌 직접차단 정전기력 확산

함
진
가
스

입자가 가지는 중력에 의하여 입자를 자연침강에 의해 분리 포집하는 장치.

취급입자 : 50~1000 ㎛

구조가 간단하고, 운전 비 및 설치비용이 적음.

시설의 규모가 대단히 큼.

집진 효율이 떨어짐. (40~60%)

가. 중력집진장치 (Settling Chamber)

1)  입자상 물질 제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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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진
가
스 취급입자 : 3~100 ㎛

비중이 크고, 굵은 분진처리에 용이.

고온에서 운전이 가능.

먼지부하, 유량변동에 민감.

접착성, 마모성, 조해성, 부식성 가스에 부적합.

함진가스에 선회력을 부여하여 입자에 작용하는 원심력에 의해 먼지를 분리.포집하는 장치.

원심력 집진장치 (내부) 원심력 집진장치

 특징

나. 원심력 집진장치 (Cyclone)

14



원 리

여과재(Filter Media)에 처리가스를 통과시켜 분진을 분리 제거

관성충돌 : 비교적 큰 입자가 관성력으로 섬유에 충돌, 부착.

직접차단 : 크기가 작은 입자가 가스의 흐름에 따라 섬유 부착

정전기력 : 강한 전기장에 대전된 입자가 집진

확 산 :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 이동하면서 농도를 균일화

다.  여과집진장치 (Bag Filter)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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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corona) 방전을 이용하여 입자를 하전

시키고, 전기장이 형성된 공간을 통과시키는 중

에 하전된 입자가 집진극으로 이동되어 달라붙

게 하여 이 입자를 집진극에서 떨어뜨려 제거

라.  전기집진장치 (Electrostatic Precipitator)

① 분진함유 공기 이온화(Ionization) 과정

② 대전(Charging), 이동(Migration), 집진판의

먼지 포집(Collection) 과정

③ 집진판에 부착된 먼지의 제거과정

16



세정집진시설

1

3

2

물분자
함
진
가
스

단일장치에서 가스흡수와 분진의 포집이 동시에 가능

가연성, 폭발성 먼지 처리 가능

압력손실이 적으며, 수분 부식 잠재성이 큼.

세정수의 2차 오염이 발생.

관성충돌 (1) : 1㎛ 이상의 비교적 거대입자 제거

직접차단 (2) : 0.1~1㎛범위의 입자 제거

확 산 (3) : 직경이 0.1㎛이하의 입자는 무작위

운동(브라운운동)을 하여 확산되면서 제거됨.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입자상 물질과 가스를 세정액과 접촉시켜 분진을 제거하는 장치

세정집진장치의 메커니즘

 특징 세정집진장치의 메커니즘

마.  세정집진장치 (Wet Scrubber)

17



2)  가스상 물질 제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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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흡수에 의한 시설 (Packed Tower ; Wet Scrubber)

물이나 약품을 사용하여 가스를 흡수 및 중화에 의해 제거

하는 시설로 먼지와 가스를 동시에 제거 가능.

① 구성 : 본체, 하부수조, 충전물, 분사노즐, 기액분리기 및 굴뚝

② 부대설비 : 송풍기, 순환펌프, 약품주입장치, pH Meter, 수위

지시기, 압력지시기 등

③ 주요 설계 인자 : 가스의 용해도와 증기압, 액기비 및 통과

속도, 세정수질 상태(pH, 혼탁도), 물방울 비산 여부 등

충 전 물 기액분리기 분사노즐

19



활성탄

다공성 고체표면에 가스나 증기가 부착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유해화합물을 흡착 제거하는 방법으로

기체의 분자나 원자가 고체의 표면에 달라붙는 성질을 이용하여 흡착.

악취, VOC 물질의 제거가능

폐수발생이 없으며, VOCs의 제거효율이

높음

처리계통이 단순하고 관리가 용이.

분진 또는 수분 함유 시 급격한 차압

발생으로 운전에 장애를 초래

 특징

흡착탑 (A/C TOWER)

나.  흡착에 의한 시설 (Adsorption Tower)

20



열산화식 : 직화식(TO), 촉매식(CTO), 축열식 (RTO)

다. 산화에 의한 시설

RTO  (Can Type)RTO  (Rotary Type)

오염가스
Ceramic
(예열)

고온산화
Ceramic

(연소 열 회수)
청정가스

기 타 : 플라즈마(고온, 저온), 오존, 미생물산화

21



운전온도가 낮음

 특 징

NOx 제거율이 높음

시설유지 및 보수가 용이

촉매의 비활성화, 부식현상의 문제

선택적 촉매 환원법
(Selective Catalystic Reduction)

선택적 비촉매 환원법
(Selective Non-Catalystic Reduction)

공정이 단순함

SCR 투자비의 1/4~1/6 수준

제거효율이 50~80%로 낮음

고온(850℃ ~1150℃)의 연소가스가 배출

라.  환원에 의한 시설

22



굴뚝 굴곡이나 단면이 변하는 부분 제외, 배출가스 흐름이 안정되고 측정 작업이 쉽고 안전한 곳.

수직하부 끝단으로부터 위를 향하여 굴뚝 내경의 8배 이상, 상부 끝단으로 부터 아래를 향하여 굴뚝

내경의 2배 이상의 지점

[부득이 한 경우] 수직하부 끝단으로부터 위를 향하여 굴뚝 내경의 2배 이상, 상부 끝단으로 부터 아

래를 향하여 굴뚝 내경의 1/2배 이상의 지점

- 8 -

3)  굴뚝 (측정공) 

가. 측정공 위치

23



2.4 연기와 에어로졸

24

Aerosol Size (㎛)

Cloud ＆ Fog > 2

Hydrochloric Acid Mist 1~3

Sulfuric Acid Mist 0.3~2

Ammonium Chloride Fume 0.05~1

Tobacco Smoke 0.01~1

Aitken nuclei
(Atmospheric Condensation Nuclei)

0.005~0.3

공기 중에 부유하는 액체나 고체의 미립자1)  에어로졸의 정의

http://www.google.co.kr/url?url=http://mygreenday.egloos.com/v/5353766&rct=j&frm=1&q=&esrc=s&sa=U&ei=nx9kVPKjE6HmmAX5vYGQBA&ved=0CBcQ9QEwAQ&sig2=3aFZVO9UIqoWpbSYO-v90g&usg=AFQjCNH7kAKqXx8d0DmBQeqa5fj81wfV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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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축에 의한 백연

온도 차에 의해 기상의 수증기가 액체상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동종응축과 이종응축이 있다.

겨울철의 입김, 물의 수증기, 보일러 스팀 등

가.  응축 에어로졸 (Condensation Aerosol)

http://www.google.co.kr/url?url=http://app.yonhapnews.co.kr/YNA/Basic/Gallery/YIBW_showPhotoNews_New.aspx?contents_id=PYH20120105102100013&rct=j&frm=1&q=&esrc=s&sa=U&ei=kSJkVIioG6PCmwXiyYHoDg&ved=0CDUQ9QEwEDgU&sig2=jRR9TggiQE45y66WZsjZvw&usg=AFQjCNFPc7eWGXPXtsw6vG3fyAwtW4lb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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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세분진 에어로졸

고체상의 물질이 파괴되어 지름의 감소와 표면적

을 증대되어 백연을 발생(황사, 미세 먼지)

기체가 온도 변화에 따라 액체로 변화지 않고 고체로 승화되어 발생. (용접작업, 드라이 아이스 등)

라.  승화 에어로졸 (Fume)

다.  반응 에어로졸

산성 가스와 염기성 가스가 반응하여 염(Salt)을

형성하여 발생되는 것(염화암모늄)

승화와 반응에 의한 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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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연 발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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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파장 범위가 380~780nm), 자외선 / 적외선가시광선

매질을 통과할 때 빛의 일부가 진행 방향에서 이탈해 다른 방향으로 진행.
(탄성 산란 ; 레일리 / 비탄성 산란 ; 미산란))

빛의 산란

전자기파가 파장보다 매우 작은 입자에 의해 산란되는 현상(기체, 투명한 액
체 및 고체를 통과할 때) – 하늘의 색상레일리 산란

입자의 크기가 파장과 거의 비슷한 경우 (구름, 먹구름, 뿌연 하늘)미 산 란

오산화인-적린, 염소 – 황록색. 염화수소(수분)-백연, 질소산화물-적갈색
불소가스-옅은 노란색/황갈색, 산소,수소,질소,이산화황,황화수소-무색기체의 색상

불완전 연소(탄소) – 검댕이, 황사·먼지 ; 회색, 오일 입자 – 푸른색(?),
금-노란색, 은-흰색입자의 색상

2)  기체의 색상



2.5 부적정 운영 사례

제31조 ①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예시) – 세정 또는 흡수에 의한 시설에서 펌프고장 등으로 물이 공급되지 않을 때

- 1개의 배출시설에 연결된 2개 이상의 방지시설 중 1개 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때

- 흡착에 의한 시설에서 흡착제 없이 운영할 때

- 오염물질에 외부 공기를 섞어 배출할 때 (희석)

②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5년이하 5천만원이하 벌금)

(예시) – 오염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무단, 불법으로 배출하는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⑤ 비정상 가동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③ 부식이나 마모로 인해 오염물질이 새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④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200만원이하 과태료)

예시) – 여과집진시설에서 여과포, 흡착에 의한 시설의 흡착제, 흡수에 의한 시설에서 세정수를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여 방지시설의 기능이 일부 제한되는 경우

제95조(양벌규정) ; 법인과 함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도 벌금형을 과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①항

29



2)  부적절한 사양 등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방지시설 사양 오류

부적정 기입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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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집 오류

후드의 설계 오류 포집 불량

방향 오류 형식 오류 속도 불량

31



4)  외기 유입(희석)

파손에 의한 유입 설치 불량 유입 운전 불량 유입

32



-33-

5)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세정/흡수시설세정수질 여과집진시설

세정수 분사 불량

펌프 미가동 여과포 막힘

분진배출구 열림

① 운 영 불 량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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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시설원심력집진시설 여과+흡착시설

전처리 필터 파손

활성탄 충진 불량빈 공 간

활성탄층 폐색

외부공기 유입

34



3) 오염물질 배출

2) 노화 및 파손

측정공의 오염본체의 오염굴뚝의 오염

본체 부식 송풍기 입구 파손덕트 파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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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 적 정 시 설

부적정 운영비허가 시설(무단배출) 배출구/측정공 불량

말 벌

배출구 물 분사 곡관 설치

배출구 철거

직경의 2배, 1/2배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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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적정 운영 예시

국소배기시설안 내 판 기 타

캐노피 후드

외부식 후드

운영 기록부

포집 효율

37



악취 및 방지기술13

3.1 악취의 정의

3.3 악 취 단 위

38

3.4 악취분석방법

3.5 최소감지농도

3.6 악취방지기술

3.2 악취의 특징



39

악취는 ‘악취방지법’ 제2조1항에서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밖에 자극성 있는 (기체 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지정악취물질”이라 함은 악취의 원인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악취배출시설”이라 함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악취 인식의 편차 : 생활환경과 심리상태, 개인차에 따라 정도의 차이

악취 유발 물질의 다양성 : 유기산류, 알코올류, 아민류, 방향족 등의 유기물질과 염화수소, 황산화물, 오존

등의 무기물

악취 물질의 확산 : 기상조건에 따라 확산되어 오염지역이 증가하거나 역전층 등에 의해 침강되어 집중현상

온도, 습도에 의한 영향 : 악취자체의 강도 뿐만 아니라 온도, 습도 등과 같은 기상여건에 따른 세기 변화

악취 세기의 변화 : 다른 물질에 의해 독립, 중화, 상가, 상승 등의 변화

3.1 악취 정의

3.2 악취 특징

“복합악취”이라 함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

는 냄새를 말한다.



직접 관능법 일본의 6단계 냄새표시법 미국의 TIA(Total Intensity of Aroma)법

일정량의 부피중에 존재하는 성분의 비율, 즉 조성을 표시하는 양으로 ppm, ppb, ppt가 사용된다.

또한, 단위 부피당 질량 (Wt/vol)로 표시하는 ㎎/㎥, ㎍/㎥을 사용하기도 한다.

ppm =
22.4

x ㎎/㎥
분자량

ASTM D-1391~57에서 악취의 총량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후각한계 수준의 냄새 1ft3을 후각 한계 까지

희석시켰을 때의 총용량(ft3 )을 의미

채취한 시료공기를 무취 공기로 희석하면서 최소감지농도 수준으로 희석하였을 때의 배율을 구하는 법

사람에게 냄새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최소감지농도 (최소감지값, 역치 또는 Threshold)

최소감지농도

농도

냄새의 세기(Odor Intension Index) : 수치화하여 표현하는 방법

희석 배수법

악취 농도(Odor Concentration)

3.3 악취 단위

40



- 관능시험은 시험용 냄새주머니의 희석배수가 낮은 것부터 높

은 순으로 실시한다.

- 단계별로 희석시킨 시험용 냄새주머니 1개와 별도로 준비한

냄새없는 공기주머니 2개를 1조로 하여 판정인에게 준다.

- 판정인은 마스크를 쓰고 "시험용 냄새 주머니"와 " 냄새 없는

공기주머니"를 손으로 눌러 주면서 각각 2∼3초간 냄새를 맡

는다.

- 각 판정인은 두 주머니로부터의 냄새가 구분이 되면 "○"표 냄

새 구분이 잘 안되면 "×"표를 별도로 기록표시하여 둔다.

- 한 단계의 시험이 끝나면 5분 이상 신선한 공기로 호흡한 후

다음 단계의 시험을 한다. 

- 전 단계 60% 이상 냄새 구분 시 다음 단계로 진행.

- 시료 단계 3배수법(10배,30배,100배,300배,1000배...등)

Sample No. OOO OOO 앞

구분 10 30 100 300 1000 비고

A O X 10

66.9

B O O X 30

C O O O X 100

D O O O X 100

E O O O O 300

시험 방법

-전체 판정요원의 시료배수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나머

지를 기하 평균한 값을 판정요원 전체의 희석배수로 한다.

<표-1> 희석배수

- 전체의 냄새감지한계 희석배수 = 

최대 최소 한계 희석배수인 A (10), E (300)은 제외시킴

판정인 구분 감지 한계 희석 배수 비고

A 10 최소

B 30

C 100

D 100

E 300 최대

( ) .30 100 100 66 93 × × =

관능법표(예시)

계산 방법

3.4 악취 분석방법 (공기희석관능법/기기분석법)

[1] 공기희석 관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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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물질명 최소감지농도

1 암모니아 1.5

2 메틸메르캅탄 0.00007

3 황화수소 0.00041

4 황화메틸 0.003

5 이황화메틸 0.0022

6 트리메틸아민 0.000032

7 아세트알데히드 0.0015

8 스타이렌 0.035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001

10 뷰틸알데하이드 0.00067

11 n-발레르알데히드 0.00041

No 물질명 최소감지농도

12 i-발레르알데히드 0.0001

13 톨투렌 0.33

14 자일렌 0.16

15 메틸에틸케톤 0.44

16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0.017

17 뷰티르아세테이트 0.016

18 프로피온산 0.0057

19 n-뷰틸산 0.00019

20 n-발레르산 0.000037

21 i-발레르산 0.000078

22 i-뷰티르알코올 0.011

매우 엷은 농도의 냄새는 아무 것도 느낄 수 없지만, 이것을 서서히 진하게 하면 무엇인지 모르지만

냄새의 존재를 느끼는 농도로 된다. 이 최소농도를 “최소감지농도(detection threshold)"라고 정의

(출처: 환경부 2001. 악취물질 발생원 관리방안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p181)

악취 처리 기술3.5 최소감지농도

42



악취 처리 기술

: 134 종

: 133 종

※ 한국냄새환경학회, 악취발생원별 주요 악취 화합물 특성 및 관리지침

I. 악취 일반

악취발생원별 악취화합물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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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악취처리기술

산세정, 알카리세정, 산화세정

활성탄, 제올라이트

첨착 활성탄, 이온교환흡착

직접연소, 축열산화, 농축산화

기상오존산화, 액상오존산화

고온 플라즈마, 저온 플라즈마

UV+촉매, 광촉매

흡수법

흡착법

수세법

악
취

처
리

기
술

산화법

생물탈취

소취제 분무법

약액세정법

물리적 흡착법

화학적 흡착법

연소법

오존산화

플라즈마

촉매산화

토양탈취

충전탑탈취

중화제

소취제법

계외 배출
(Non-Destructive)

분 해
(Destru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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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 수 흡 착 촉 매

세정수 교체 주기에 따른 효율변화

가 심함.

비수용성 가스의 제거가 어려움

저농도 가스의 제거가 어려움

유기성 VOC류의 제거가 어려움

활성탄의 교체주기에 따른 효율변

화가 심함.

비흡착성 가스의 제거가 어려움.

고농도 가스의 대응이 어려움.

3개월 이하의 주기적인 교체가 필

요함.

촉매독에 의해 효율이 감소함.

UV CAMP 코팅에 의해 효율이 감소

함.

효율이 낮음.

무기성 가스의 제거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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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Filter 소각(RTO) 저온 플라즈마

운전이 복잡함.

낮은 처리 유속으로 설비가 대형

입구농도가 불안전할 경우 효율이

급격히 감소함.

미생물에 의한 Bulk 현상이 발생.

온도·습도·영양분등의 필수조건

이 많음.

설치비가 고가.

VOC의 농도가 낮을 경우 연료비의

추가가 필요함.

무기성 가스의 제거가 어려움.

분진 유입시 폐색의 우려가 있음.

효율이 낮음.

무기성 가스의 제거가 어려움.

고효율시 전력비가 비쌈.

배오존에 의한 악취가 발생함.

안정적 운전을 위해 부대설비가 필

요함.



47

이 슈 사 항14

4.1 사물인터넷 (ioT)

4.2 방지시설 유지관리

4.3 현장 점검시 유의 사항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힌다.

③ 사업자는 부착된 측정기기에 대하여 다음의 각 행위를 금지함.

1. 배출시설 작동시 고의로 측정기기 미작동이나 비정상적 측정

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3.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4. 측정기기의 조작으로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④ 측정기기의 유지·관리 기준 준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운영 관리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위 ⑤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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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물인터넷(IoT)



2) 시행규칙 세부내용

4종, 5종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제17조)

부착 대상 4~5종 사업장으로 한정 (방지시설 6개 종류 운영 중인 사업장)

※ 방지시설 6개 종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신설

2. 가동개시신고 기간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한 명시 (부칙, 특례조항)

(기존) ’25.6.30까지

※(신규 기준) 대기법 하위법령 개정 ('22.5.3)이후 가동개시 신고 사업장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가동정보를 전산망으로 효율적 관리하기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IoT (Internet of Thing),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 (그린링크, Green-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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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기기 관련 벌칙 및 과태료

50

제90조(벌칙)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3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91조(벌칙)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4조(과태료) ③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4.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사물인터넷 대상시설 및 측정기기

- 6개 종류의 방지시설 설치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4종 중 부착

(전류계·차압계·온도계·pH계)을 방지시설 특성에 따라 부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하는 대상시설 등 세부사항 규정

방지시설명
부착대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배출시설 방지시설

원심력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세정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여과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전기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흡수에 의한 시설 전류계 전류계, pH계

흡착에 의한 시설 전류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 온도계, pH계는 시설의 특성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부착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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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 주요 기능

IoT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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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용량 등 사양 불일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연결 및 포집 방법 오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용량 확인 불가

자가측정대행 준수 의무

운영일지기록 준수 의무

8개사 불량 (53.3%)

4개사 불량 (26.7%)

10개사 불량 (66.7%)

6개사 불량 (40.0%)

7개사 불량 (46.7%)

1) 사전 조사 결과

8

4

10

6
7

13

0

2

4

6

8

10

12

14

사양 불일치 연결.포집불량 용량확인불가 자가측정불량 운영일지불량 불량사업장

4.2 방지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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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활 성 탄 신탄 (센터) 신탄 (업체)

2) 활성탄의 물리적 성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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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시설(광산란법)

46.23%

13.82%

46.36%

19.95%

64.59%

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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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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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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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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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후 감소율

흡수시설(중량법)

30.82%

21.99%

30.51%

94.89%

72.49%

-4.23%

73.14%

57.6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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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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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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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후 감소율

3) 유지관리 전·후의 먼지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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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시설 (스크러버 ; Wet Scrubber, Packed Tower)

4) 방지시설별 유지관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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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시설 (Adsorption Tower, A/C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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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시설 (Bag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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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력집진시설 (Cyc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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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현장 점검시 주의 사항

1) 질식 재해 위험

질식재해 주요장소 (18개) : 음식물저장호퍼, 주류 발효탱크, 식품발효 및 저장조, 하수처리장 침전지, 오수

처리장 정화조, 분뇨처리장, 폐수침전조, 반응기, 지하피트, 공기정화장치내부, 하수도 맨홀, 원료 저장조 등

- 산소농도 18% 미만, 23.5% 이상, 탄산가스 1.5% 이상, 황화수소 10ppm이상

- 유해가스가 들어있는 배관이나 집진기 내부

2) 기계·기구 작동 주의

배관·덕트에 연결된 밸브· 댐퍼, 계측기 등 설비의 작동 및 촉수 금지

회전체 주위에서는 머플러 자켓, 넥타이, 이름표, 머리끈 등의 상태 확인

고온처리시설에서는 화상이나 발화에 의한 화재 주의



61

3) 이동 및 취급 주의

장애물에 의한 넘어짐과 미끄러짐 주의

흡수시설의 액체는 산이나 알카리성이므로 피부나 의류 접촉 주의

방지시설의 분진(먼지)은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접촉 및 흡입 주의

가급적 허가된 통로나 인식·식별이 가능한 장소만 출입

머리 위 구조물에 의한 부딪힘 / 바닥의 발 빠짐



HS환경기술사 사무소

대표/대기기술사/공학박사 : 전 학 송

전 화 : 010.3263.0151

E-Mail : jhs@hsp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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